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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-74호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

지형도면 고시

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

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

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

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 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749-8652) 및 공원녹지과(☎

032-749-872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2.  11. 29.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Ⅰ. 결정(변경) 취지

  ○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하는 사항임

Ⅱ. 위치

  ○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0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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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  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     -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 공원명
시설의
종류

위 치
면적(㎡)

최초
결정일

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변경
별빛
공원

근린
공원

연수구 선학동 

210 일원
34,518 감) 0.6 34,517.4

2015.9.7.

(인천광역시 

고시 226호)

  ○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

별빛근린공원
° 경미한 면적 변경

(34,518㎡→34,517.4㎡, 감0.6㎡)

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면적산정 
착오 정정
° 주변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 분할, 면적 반영

(도시계획선 변경 없음)

Ⅳ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  ○ 토지이음(http:/eum.go.kr/)에서 열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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